
알기쉬운생활법률

7 8 Monthly Electrical Products ‘Safety 21’

◉제가 근무하던 甲회사는 경기불황으로 인하여 일시적인 업악화, 수

주감소 등이 발생하자 경 상의 필요에 의한다면서 저를 비롯한 20명

의 근로자들을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해고하 습니다. 그러나 甲회

사는 저희들을 해고한 후 전 직원에게 상여금을 지급하는 등 정상적

인 경 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부당하게 해고를 당한 것 같은데,

구제 받을 수 없는지요?

귀하들의 경우는 甲회사의 해고가 사용주

의 긴박한 경 상의 필요에 의한 해고에 해

당하는가가 쟁점으로 보입니다. 

해고에 관한 규정을 살펴보면, 근로기준법

제30조 제1항에 의하면“사용자는 근로자에

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기타 징벌을 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여 사용자의 일반적인 해고를 규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같은 법 제31조에 의하면“①사용자는 경 상 이유에 의하여 근로자를 해고하

고자 하는 경우에는 긴박한 경 상의 필요가 있어야 한다. 이 경우 경 악화를 방지하기

위한 사업의양도∙인수∙합병은 긴박한 경 상의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본다. ②제1항의

경우에 사용자는 해고를 피하기 위한 노력을 다하여야 하며, 합리적이고 공정한 해고의

기준을 정하고 이에 따라 그 상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남녀의 성을 이유로 차

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사용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해고를 피하기 위한 방법 및 해

고의 기준 등에 관하여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

의 과반수를 표하는 자를 말함)에 하여 해고를 하고자 하는 날의 60일전까지 통보하

고 성실하게 협의하여야 한다. ④사용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령령이 정하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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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모이상의 인원을 해고하고자 할 때에는 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노동부장관에

게 신고하여야 한다. ⑤사용자가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요건을 갖추어 근로자

를 해고한 때에는 제3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당한 이유가 있는 해고를 한 것으로 본

다.”라고 규정하여 경 상의 이유에 의한 해고를 규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판례를 보면, “기업이 경 상의 필요에 의하여 근로자를 해고하는 이른바 정리

해고가 정당하다고 하려면, 그것이 긴박한 경 상의 필요에 의한 것인지 여부, 사용자가

해고회피를 위하여 상당한 노력을 하 는지 여부,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기준에 의하여

해고 상자를 선정하 는지 여부, 그밖에 노동조합이나 근로자측과의 성실한 협의 등을

거쳤는지 여부 등 여러 사정을 전체적,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당해 해고가 객관적 합리성

과 사회적 상당성을 지닌 것으로 인정될 수 있어야 하고, 여기서 긴박한 경 상의 필요

라 함은 반드시 기업의 도산을 회피하기 위한 경우에 한정되지 아니하고, 인원삭감이 객

관적으로 보아 합리성이 있다고 인정될 경우도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라고 하면

서“건물관리회사가 경 상의 필요에 의하여 건물의 시설관리업무를 전문용역업체에 위

탁함에 따라 직제가 폐지되는 근로자들을 수탁업체가 현 급여를 보장하면서 전원 인수하

기로 합의한 경우, 이에 불응한 근로자에 한 정리해고가 정당하다.”라고 한 사례가 있

습니다( 법원 1999. 5. 11. 선고 99두1809 판결, 2002. 7. 9. 선고 2000두9373 판결,

2002. 7. 12. 선고 2002다21233 판결, 2003. 4. 25. 선고 2003다7005 판결).

따라서 위와 같은 기준에 비추어 귀하들의 경우 경 상의 이유에 의한 정리해고의 요

건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보여지므로, 해고무효확인소송이나 관할노동위원회에 해고가

있은 날로부터 3월 이내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근로기준법 제33조, 노동조

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82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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